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 운영 

공정하고 투명한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

불법 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제조·판매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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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통 제거

분쇄부

분쇄부에서 연결관이 회수통을 

통과해 주방오수관에 직접 연결

분쇄부 회수통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분쇄부 회수통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인증
인증등록정보망 
불법제품
신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통하여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유통행위를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쇄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인증원에서 자체 운영하는 신고창구입니다.

신  고  자 일반 시민 누구나 실명으로 유선 및 홈페이지 신고 가능

 ※  한국물기술인증원 홈페이지 →︎ 통합인증 홈페이지 →︎ 주방용 음식물분쇄기 인증 

       →︎ 회원가입 후 고객센터(불법제품 신고)

신고대상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 

신고내용 •분쇄회수형태의 제품 내 회수통을 제거하여 제조·수입·판매한 행위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품을 제조하거나 변형한 경우(하단 사진 참고)

     - 회수통 내부 거름망을 제거 및 훼손하여 100% 음식물찌꺼기를 배출하는 행위

제조·수입·판매자  하수도법 제76조(벌칙)에 의거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자  하수도법 제80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분쇄기 제조·판매 
불법행위 

신고창구란? 

신고창구
이용방법

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